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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의자 : 이의영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3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안 이유

○ 도내에 생산라인을 신‧증설하는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

로써 투자유치 촉진과 충북경제 4% 실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

의 고시내용을 준용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

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도내 투자기업 지원 확대 및 모호한 용어 정비(안 제28조, 안 제29조)  

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(제2017-63호) 준용

나. 불필요한 조문 삭제(안 제31조)

다. 사후관리기간 시점 통일 및 기간 단축(안 제36조)

  ⇨ 투자기업이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통일

5. 검토의견

○ 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도내에 생산

라인을 신‧증설하는 투자기업의 지원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투자유치 



촉진과 충북경제 4% 실현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내용을 준

용함으로써 관련 조례의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

정은 타당함.


